
2019.12.31. 개정공포 소득세법에 따른 2019 연말정산실무 정오표

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

55p 

위에서 

네번째 줄

종    전 개  정  안

드 등 : 30%

－도서․공연․박물관․미술관 사용분 : 30%

(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)

－전통시장․대중교통 사용분 : 40%

 (좌 동)

－제로페이 사용금액 : 40%

개    정

 (좌 동)

－제로페이 사용금액 : 30%

58p

밑에서 

열번째 줄

추가

종    전 개  정  안

□ 수정신고시 과소신고․초과환급신고 가산세 

감면*

∙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

－6개월 이내 : 50% 감면

－6개월~1년 이내 : 20% 감면

－1~2년 이내 : 10% 감면

* 다만, 과세관청이 과세표준․세액을 경정할 것

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시 감면 배제

□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

∙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

－3개월 이내 : 75% 감면

－3 ~ 6개월 이내 : 50% 감면

－6개월 ~ 1년 이내 : 30% 감면

－1년 ~ 1년 6개월 이내 : 20% 감면

－1년 6개월 ~ 2년 이내 : 10% 감면

개    정

□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

∙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

－1개월 이내 : 90% 감면

－3개월 이내 : 75% 감면

－3 ~ 6개월 이내 : 50% 감면

－6개월 ~ 1년 이내 : 30% 감면

－1년 ~ 1년 6개월 이내 : 20% 감면

－1년 6개월 ~ 2년 이내 : 10% 감면

104p

밑에서

열두번째 줄

추가

법정신고기간 경과후

3개월 이내 : 75% 감면

3 ~6개월 이내 : 50% 감면

6개월~1년 이내 : 30% 감면

1년~1년 6개월 이내 : 20% 감면

1년 6개월~2년 이내 : 10% 감면

법정신고기간 경과후

1개월 이내 : 90% 감면

3개월 이내 : 75% 감면

3 ~6개월 이내 : 50% 감면

6개월~1년 이내 : 30% 감면

1년~1년 6개월 이내 : 20% 감면

1년 6개월~2년 이내 : 10% 감면

271p

위에서

아홉번째 줄

수정

직불카드 사용분

㉠ 직불카드, 기명식선불카드

㉡ 직불전자지급수단, 기명식선불전자 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❶

㉢ 현금영수증(현금거래사실 확인받은 것❷ 포함)

신용카드 사용분 ㉣ ｢여신전문금융업법｣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

제로페이 사용분 ㉤ 제로페이사용분

전통시장 사용분 ㉠, ㉡, ㉢, ㉣ 중 전통시장 사용분❸

대중교통 이용분 ㉠, ㉡, ㉢, ㉣ 중 대중교통 이용분❹

직불카드 사용분

(제로페이 사용분 포함)

㉠ 직불카드, 기명식선불카드

㉡ 직불전자지급수단, 기명식선불전자 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❶

㉢ 현금영수증(현금거래사실 확인받은 것❷ 포함)

신용카드 사용분 ㉣ ｢여신전문금융업법｣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

전통시장 사용분 ㉠, ㉡, ㉢, ㉣ 중 전통시장 사용분❸

대중교통 이용분 ㉠, ㉡, ㉢, ㉣ 중 대중교통 이용분❹



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

274p

밑에서

열두번째 줄

수정

【1】소득공제액＝Min[⑴, ⑵]

⑴공제가능금액

＝①＋②＋

③＋④＋⑤

＋⑥－⑦

①전통시장사용분 공제액＝

(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, 직불․선불카드)×40%

②대중교통이용분 공제액＝대중교통 이용금액×40%

③ 제로페이사용분 공제액＝제로페이 사용금액×40%

④ 도서․공연․박물관․미술관 사용분 공제액＝도서․공연․박물관․미술관 사용

분❶×30%(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)

⑤ 직불․선불카드사용분 공제액＝

직불․선불카드 사용금액(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자 :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 

이용분, 도서․공연․박물관․미술관❷ 사용분 제외,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인 자 : 

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 제외)×30%

⑥ 신용카드사용분 공제액＝신용카드사용분❸×15%

⑦ 공제제외금액＝a, b, c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

a. 최저사용금액(총급여액×25%)≦신용카드사용분인 경우

: 최저사용금액×15%

b. 신용카드사용분<최저사용금액(총급여액×25%)≦(신용카드사용분＋직불

【1】소득공제액＝Min[⑴, ⑵]

⑴공제가능금액

＝①＋②＋

③＋④＋⑤

－⑥

①전통시장사용분 공제액＝

(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, 직불․선불카드)×40%

②대중교통이용분 공제액＝대중교통 이용금액×40%

③ 도서․공연․박물관․미술관 사용분 공제액＝도서․공연․박물관․미술관 사용

분❶×30%(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)

④ 직불(제로페이사용분 포함. 이하 동일)․선불카드사용분 공제액＝

직불․선불카드 사용금액(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자 :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 

이용분, 도서․공연․박물관․미술관❷ 사용분 제외,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인 자 : 

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 제외)×30%

⑤ 신용카드사용분 공제액＝신용카드사용분❸×15%

⑥ 공제제외금액＝a, b, c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

a. 최저사용금액(총급여액×25%)≦신용카드사용분인 경우

: 최저사용금액×15%

b. 신용카드사용분<최저사용금액(총급여액×25%)≦(신용카드사용분＋직불

275p

밑에서

열한번째 줄

수정

【2】추가 공제금액

＝Min[(⑴공제가능금액－⑵공제한도액)❶, Min(전통시장사용분 공제액(①)＋제로페이사용분 공제액❷, 

100만원)＋Min(대중교통이용분 공제액(②), 100만원)＋Min(도서․공연․박물관․미술관사용분 공

제액(③), 100만원)(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)]

❶ 음수이면 ‘0’으로 봄.

❷ 제로페이사용분은 2019.7.25. 세법개정(안)에 의해 2020.1.1.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

【2】추가 공제금액

＝Min[(⑴공제가능금액－⑵공제한도액)❶, Min(전통시장사용분 공제액(①)＋Min(대중교통이용분 공

제액(②), 100만원)＋Min(도서․공연․박물관․미술관사용분 공제액(③), 100만원)(총급여액이 7천

만원 이하인 경우)]

❶ 음수이면 ‘0’으로 봄.


